
저작권 

 

현대사연구 저작권 이양 동의서  

제 1 조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 

본 논문의 번역, 원문을 대체할 정도의 축약이나 요약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다른 

간행물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※ 저작자 이외의 타인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지 않음 

본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, 등록상표, 독창적인 신기술, 연구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, 

그리고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저자가 본 논문을 교육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, 승진, 

연구계획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, 연구결과의 수익성·비수익성 광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

위한 복사 및 인쇄의 권리 저자가 출판 즉시 논문의 모든 버전(심사전, 심사후, 최종인쇄본) 

혹은 일부를 영리 혹은 비영리 목적의 웹사이트 어디에나 업로할 수 있는 권리 저자가 판매용 

단행본 등 학술지 이외의 다른 매체에 재수록·재출판하기 위하여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

사용할 권리  

제 2 조 저작권 이양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 

제 1조에 허용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

현대사연구에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.  

제 3 조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 

저자 중 제 1저자는 나머지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. 

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

해당기관과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. 본 저작권이 

현대사연구에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또는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

저작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. 본 저작권의 이양 동의서에 

서명함으로서 저자(들)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의 발표초록을 제외한 어떤 다른 형태로도 

발간되지 않았으며, 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

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. 본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저자(들)가 본 저작권 이양 

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,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, 전체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

의미한다. 

 


